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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행에서의 
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에 관한 고찰

김 찬 우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시행 4년이 지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행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과 서비스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 모델 도입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관련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제도 하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구축

에 관해 종합적인 고찰을 해보고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 실행에 케어매니지먼트 도입관

련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도 실행 후 대상자 및 등급외자들에게 발생하는

상당한 문제점이 케어매니지먼트 도입부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방안에 대한 필요

성, 실제 적용에서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주체 및 서비스 제공자 간의 이견

들을 짚어보았다. 이를 토대로 기본 방향 설정과 도입방향 등에 대해 지난 4~5년간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적용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 케어매니지먼트의 구성요소별로

적절한 사례 수를 70~80인 정도로 하고 소속주체별 대안으로 현재 인정조사가 건강보

험공단에서 이루어진다는 제도 규정 안에서 지자체 및 서비스 공급자들 별 소속주체를

확립하여 표준이용계획서와 서비스 이용 및 모니터링 간의 실질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

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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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케어매니지먼트에 대한 논의는 제도도입 직전에 활발히 제

기되었으나 이후 정책개선 논의에서 점차 배제되었다. 2012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

한 중장기 기본계획에서도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에 대한 부분은 제외되어있다. 제도의 

보다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다시 진행되어야만 한다. 본 연구는 특히 

학계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한국형 장기요양 케어매니지먼트에 대한 본격적인 재논의

를 위해 진행되었다.

2008년 7월부터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도 초기 3등급 이내 인정자의 비율

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 후반부터 2012년 7월까지 전체 노인인구의 5.7~5.8% 

정도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7월 말 현재 전체 인정자는 329,941 명이고, 

그 중 실제 이용자 수는 29만 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2). 전체 

이용자의 37.5%(재가급여 이용자 186, 357명, 시설급여 이용자 111, 611명)는 요양시

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제도의 성과를 평가한 연구에서는 2011년까

지 제도 이용자의 만족도나 사회적 성과부분에서는 대략 85% 이상이 전반적 서비스 

수준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도 실행 이후 수발자의 90% 가량이 기존에 

노인수발로 제한 된 시간을 여러 사회활동으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박노욱 

외, 2011).

문제는 이러한 외형적 수치상으로만 볼 때는 제도가 점차 정착되어 가는 추세로 볼 

수도 있어나, 실제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한 사회적 돌봄 기능과 이용자 지원을 충실히 

보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속적 비판이 있어왔다는 점이다(제갈현숙, 2009; 임정기 

외, 2011). 현 제도에서는 케어매니지먼트 체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등급판정

을 받은 경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공하는 정도로만 그쳐 실제 이용지원이 부

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을 위한 충분한 욕구

조사에도 부족하고, 계획서 이행 자체가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이용자나 서비스 제공자

의 활용도가 크게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서는 케어매니저

가 케어 플랜을 작성하여 보험자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이 케어플랜의 내용을 토대

로 서비스가 제공 및 이용되고 있다(오세영, 2009). 

특히 장기요양 제도는 그 제도의 특성상 의료, 보건, 간호 인력 중심의 의학적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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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care)와 사회복지와 비공식적 인력을 중심으로 한 수발적 케어(social care)의 

통합적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운영과 관리 및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

에서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이 배제되어 이와 관련된 통합적 케어에 관한 학문적 논의가 

부족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케어매니저의 소속 및 행정적 지원 비용, 활용 

체계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제도 초기부터 케어매니지먼트제도 도입이 점차 미루어

져 왔으나 효율적 제도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케어매니지먼트를 중심으로 한 전달체계 

및 이용체계의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라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이후 케어매니지먼트 관련 선행연구는 제도에

서 케어매니지먼트가 배제됨으로 인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제도 출범 직전이나 도입 

초기에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OECD 주요국의 사례에 대한 케어

매니지먼트 연구(유재남, 2008)와 일본 개호보험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등장했었다(오

세영, 2009; 김미숙, 2006; 김옥희 2006). 이러한 연구들은 선험국의 경험과 제도설계

에 입각한 케어매니지먼트를 소개한 연구들이 대부분 이었으며, 제도 출범 후 케어매니

지먼트가 제도에서 제외되자 후속연구들은 제한되어 왔다. 임정기 외(2011)는 건강보험

공단의 장기요양업무 종사자들의 케어매니지먼트에 관한 인식에 관한 연구를 통해 케어

매니지먼트 관련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현실적 활용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으나 

궁극적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반적으로 제도 출범 이후 케어매니지먼트 부재로 

인한 정확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형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2012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제1차 장기요양기본계획(보건복지부, 2012) 역시 

대상자 확대,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전달체계 개편이라는 다소 추상적 중장기 목표만 

제시되었을 뿐 케어매니지먼트 도입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 이용지원

과 관련된 세부 내용에서도 기존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실화 및 활용도 증가

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이미 제도 실행 후 부실하게 운영되는 이용지원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 규모 확대나 서비스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간의 연계 및 통합 장치로서의 

케어매니지먼트가 부재하다면, 현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개선 없이 재정만 확대되어 

오히려 사회보험 기여층의 불신만 증가하게 할 뿐이다.

케어매니지먼트의 부재는 제도 대상자의 이용 뿐 아니라 등급외자 또는 등급탈락자 

등에 대한 전반적 돌봄 서비스 지원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제도 초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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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이외의 판정을 받은 등급A/B 판정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식(지역보건복지연계 사업)으로 운영

되어 왔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간의 연계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인력 및 체계

의 부재로 인해 노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기존 등급에서 탈락하면 필요한 

돌봄 서비스가 바로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특히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

지겠다. 첫째, 케어매니지먼트 도입 논의의 배경을 위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환경과 케

어매니지먼트 관련 제도의 현 적용 상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케어매니지먼트의 실질적 

부재로 인한 등급 내 대상과 등급외자의 돌봄 문제에 대해 진단해보았다. 셋째, OECD 

국가의 장기요양제도 관련 케어매니지먼트 체계의 중요 영역들 살펴보았다. 케어매니지

먼트 도입과 관련 주요 쟁점영역인 욕구조사방식, 사례 수, 소속기관 및 케어매니저의 

영향력 등에 대해 부분별로 고찰해보았다. 이러한 고찰은 이상적인 케어매니지먼트 제

공과 관련된 서비스 통합체계의 논의에 필수적인 이론적 준거 틀을 제시해 준다. 결론으

로 이러한 문제 진단과 실제 제도의 환경에 맞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행에서 적합한 

케어매니지먼트 도입방안을 검토해보았다.

Ⅱ. 장기요양제도에서 케어매니지먼트 개념과 주요 구성 영역

1. 장기요양 관련 케어매니지먼트의 개념과 내용

케이스/케어매니지먼트는 장기요양제도의 통합적 케어의 논의에 있어 핵심적인 구성

요소이다. 특히 서비스 의뢰 및 조정을 중심으로 한 중계형 모델에 기반을 둔 전통적 

케이스매니지먼트의 개념에서 재정과 전달체계의 통합에 초점을 둔 통합형 모델

(consolidated model)인 케어매니지먼트로의 변화는 최근 OECD 국가의 통합적 케어 

체계의 주요전략이다(김찬우, 2006).

장기요양 제도에서 케이스/케어매니지먼트는 1970년대에 이르러 사정, 케어 플랜 작

성, 조정 및 연계 등을 통해 재가 요양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추어 적절히 

공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사례관리가 이용되면서 등장한다(Diwan, 1999). 미국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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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Case Management Society of America)는 사례관리를 클라이언트의 의료 및 요양

욕구에 맞추어 질 높고 비용효과적인 서비스를 가능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제공하기 위

한 사정, 계획 수립, 실행, 조정 및 평가 등의 총체적인 과정(collaborative process)으로 

정의하였다. 또, White 와 Lubkin(1998)은 사례관리를 각 사례별(case-by-case)로 개인

에게 적절하며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현존하는 자원을 연결해주는 서

비스 기능(service function)으로 정의하였다.

전통적인 사례관리의 개념과 사례관리보다 한층 복잡한 일련의 과정으로서의 케어매

니지먼트 개념을 구분하려는 노력은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되었다. 양 개념의 정의

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초 Griffiths 보고서와 연이어 발간된 백서(White Paper)를 

통한 영국정부의 의료 및 사회 복지 서비스 개혁의 중심 이슈 중 하나였다(Challis et 

al., 1995). 영국의 사회복지 감독청(Social Service Inspectorate) 및 복지 서비스 관할 

당국(Social Work Services Group)에 의하면 케어매니지먼트는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케어 과정 및 케이스매니저에 의한 개입행동들을 포함하는 체계

적인 대응으로서 정의된다(SSI/SWSG 1991). Challis 외(1995)는 사례관리가 케어 제

공 전 지역의 서비스 제공자 간의 케어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케어매니지먼트는 

한 지역 안의 케어 전달 수준과 관련된 개념으로 보았다. 이러한 개념상의 논의 등을 

통해 영국 장기요양 정책에 명시된 케어매니지먼트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hallis, 1995 재인용).

첫째, 주요 기능은 케어 서비스들의 연계 및 조정에 있다. 둘째, 기본 목적은 지속적이

고 통합적인 케어 제공, 재가요양 기회의 증가 및 클라이언트의 복지증진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있다. 셋째, 핵심 업무 과정은 사례 발굴 및 검토, 사정, 케어 계획 작성, 모니터링 

및 평가, 사례 종결로 볼 수 있다. 넷째, 케어매니지먼트의 주요대상은 의료․복지 서비

스 및 장기요양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이다. 다섯째, 주요 특성으로는 집중적인 개입,  

서비스 폭의 확장, 장기간에 걸친 개입, 실천수준의 개입과 기관수준의 접근을 연계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 대한 정의와 특성을 정리해보면 병원이나 시설 위주의 요양서비스와 

대비되는 재가요양의 실천에 있어, 전통적인 사례관리 모형은 현 장기요양체계의 한 

구성요소(a component)로서의 역할이 강조된 반면 케어매니지먼트는 케어 연속망 전체

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체계(a system)로 볼 수 있겠다(김찬우, 2005). 따라서 케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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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먼트 모델은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통합적 장기요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심 요

소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OECD 주요국의 장기요양 제도 케어매니지먼트 체계의 핵심영역

1990년대 이후 많은 OECD 국가들이 당면하는 장기요양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슈

인 재정지출 억제와 서비스 질 담보를 위한 비용 효율적 장기요양 서비스 제도에 대한 

논의에서 통합적 장기요양제도 구축은 핵심적인 아젠다가 되었다(WHO, 2003). 장기요

양제도와 관련된 케어매니지먼트는 여러 국가들에서 기존의 복지 및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에 맞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서비스의 탈시설화 및 재가요양의 

강조로 장기요양 재정의 안정화에 주력해온 많은 OECD 국가들은 의료적 특성이 강한 

요양서비스와 사회복지적 특성이 강한 요양서비스들 간의 연계 또는 통합 방식에 주목

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WHO 등에서 제시하는 통합적 케어의 한 축으로서의 케어

매니지먼트를 구성영역별로 살펴보고 대안들을 짚어 보기로 하겠다.  

WHO(2003)는 여러 가지 케어매니지먼트 관련 연구들에서 다양성을 보이는 7가지 

요소들 - 대상자 선정(targeting), 케어매니저 일인당 사례 수(caseload size), 케어매니지

먼트 담당기관(location of case management), 케어매니지먼트 실천유형, 케어매니저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영향력, 케어매니지먼트 실천의 질 관리 및 표준, 케어매니지먼트 

실천 과정상의 논리성 및 일치성 - 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7가지 요소들 

중 현재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특히 관련이 높은 다섯 가지 요소를 중점으로 

논의해 보겠다. 특히 이 영역들은 각 국가별로 쟁점이 되는 부분으로 한국의 케어매니지

먼트 도입 관련 논의에서도 핵심적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가. 대상자 선정방식과 기준

케어매니지먼트의 대상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본, 독일과 유사하게 등급판정제도를 거쳐 그 대상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중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케어매니지먼트의 우선 대상이 된다. 영국

의 경우 Audit Commission(1992)은 케어매니지먼트의 주요 대상을 네 집단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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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첫째, 입소시설서비스의 위험이 높은 집단, 둘째, 수발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 높은 수발자와 거주하는 집단, 셋째, 장기 시설입소로부터 재배치(지역사회복귀 포

함)를 원하거나 필요한 집단, 마지막으로 와상이나 증상의 일시적 악화로 인한 집중적인 

재가의료 및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집단을 들 수 있다(김찬우, 2006). 또 미국에서의 

20개 장기요양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크게 기

능제약(functional impairment, 14개 사업), 요양시설 입소 위험(10개 사업), 요양시설

에서 퇴소 가능성(8개 사업), 퇴원환자(7개 사업)으로 나타났다(National Institute on 

Community Based Long-term Care, US, 1988).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는 평가판정 체계를 

통해 일차적으로 대상자의 위험(욕구수준)을 정하고 케어매니지먼트(일본)나 서비스 지

원체계로의 진입(독일) 대상자로 선정되고 있다(윤문구, 2005). 전반적으로 다양한 기준

들이 케어매니지먼트에 적용되고 있으나 대상자 선정기준은 제도의 재정과 관련된 중요

한 변수이므로 점차 많은 국가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보다 공식적인 단일 체계로 가져

가는 현 상황에서 대상자에 대한 평가판정 기준의 표준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느 국가나 주요 대상은 시설입소 정도의 고위험 군이면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을 정하고 있다. 

나. 사례 수(caseload size)

사례 수는 케어매니지먼트의 질과 실천유형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케이스 수는 대상

자 집단의 특성, 지속 기간 및 강도, 지리적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해 질 수 있다(Challis 

et al., 1994) 특히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준이 사례 수를 정하는 중요한 항목들로 

볼 수 있다(National Institute on Community Based Long-term Care, US, 1988). 이 

기준들로는 ①대상자 집단의 특성, ②케어 플랜의 복잡성이나 지역적 특성 (도시/농어촌 

등), ③행정적 지원 정도, ④가능한 재가요양 서비스의 정도 및 책임성 및 ⑤재정지원에 

대한 통제정도 들로 제시되어있다.

영국의 Thanet, Gateshead, Darlington 시범사업의 케어매니지먼트에서는 한 케어매니저 

당 25~30인에 대한 케어매니지먼트가 이루어졌으며, 미국의 워싱턴 주에서는 고령자 케어 

프로그램(aged care program)에서 50인 정도에게, 위스콘신 주의 Wisconsi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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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Program에서는 40인에게 실행되었다. 미국의 Applebaum과 Austin(1990)의 연구

에서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위해 35~38인 정도가 적당하다고 제시되었으며, follow-up, 

모니터링 및 재평가 등의 강도에 따라 대략 30~50인 사이가 가능하다는 것이 케어매니

저들의 서베이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사례수와 효과적인 케어매니지먼트 실천과는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정확한 사례 수는 각 국가의 행정지원별로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별

로 장기요양 제도의 재원과 전달체계에 따라 탄력적인 적용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 케어매니지먼트 담당기관(location of case management)

각 국가들의 케어매니지먼트 담당 기관은 차이가 크다. 또 한 국가 안에서도 케어매니

지먼트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담당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담당기관들로는 공적 부서(지

방자치단체의 복지 및 보건 담당 부서), 병원, 정신건강 팀, 일차진료기관, 독립 조직 

및 개인자격의 케어매니저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의료체계까지 포함하는 경우 일차

진료기관(국가별로 GP 또는 PHC 등)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담당기관은 서비스 모니터링, 질 관리, 서비스 수요관리 및 재정관리 등이 한 

조직에서 가능한 체계인지 아니면 다양한 기관들이 개입하고 있는 지에 따라 국가별로 

또는 제도별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관리운영주

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두고 있지만 독일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주체이므로 이

러한 주체에서 케어매니저를 고용하여 관리하거나 별도의 단체(독일의 수발금고)를 두

고 있으며, 일본처럼 개별주체로 특별한 소속이 없이 활동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라. 케어매니지먼트 실천유형

학자나 실천대상에 따라 유형의 구분은 다양하나 장기요양과 관련된 케어매니지먼트에

서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사례관리유형을 크게 중계체계 모델(brokered system model)과 

통합체계 모델(consolidated delivery model)로 구분할 수 있다(Estes & Close, 1998).

중계체계 모델은 앞서 언급되었던 전통적인 사례관리 모델을 의미하며 특히 케어 

조정과 연결기능에 초점을 둔다. 즉 산재한 자원들을 효과적 및 효율적으로 대상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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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시키는 지가 중요 관심사가 된다. 이 중계체계 모델은 key worker 또는 책임 사례관

리자를 어떻게 구성하는 가에 따라 단일사례관리(single case management)와 팀 사례관

리 모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Key worker 중심의 사례관리는 영국의 사례관리제도에서 많이 나타나는 데, key 

worker의 주요역할로는 첫째, 지명된 key worker에 의한 개별화된 케어 플랜(individual 

plan of care) 작성 및 제공, 둘째, 클라이언트의 케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연계된 그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Mallison, 1995).

다음으로 통합체계 모델은 주관 서비스 기관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의 통합체를 

구성하여, 이곳에 가입한 대상이 다양한 케어를 자신의 기능상태(또는 욕구정도)에 따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통합체계 유형은 단지 기능적이나 물리적 통합 

이상의 전달체계와 비용관리가 통합된 정도를 말한다. 지역사회에서 이 통합모델의 발

달은 미국 PACE(Programs for All-Inclusive Care for Elders)경우 고 단위 비용의 시설

중심 장기요양 서비스의 비용절감 전략으로 대두되었다. 시설입소 정도의 중증 대상을 

재가서비스 통합체계에서 관리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또, 케어의 만족도나 서비스 제공의 질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통합체

계는 통합을 통해 얻게 되는 인센티브가 낮을 경우 통합주체인 제공자가 운영의 위험을 

갖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통합체계 모델의 비용통제 전략은 인두제 방식의 예산집행 및 재정운영과 사례관리자

나 케어매니저가 갖는 예산집행의 유연성(budget flexibility)을 들 수 있다. 인두제 방식

에 의한 사례관리모형의 특징은 사례관리자의 담당 대상자 수만큼의 예산을 편성 받아 

그 한도 안에서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구입을 대상자의 욕구에 맞게 유연하게 집행해

나가는 것이다. 통합체계 모델의 핵심사항은 케어매니지먼트의 실천이 전통적 중계적 

기능만을 담당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Applebaum & Austin, 1990). 특히 오늘날 중요

시 되는 재정관련 케어매니저의 역할은 중요한 케어매니지먼트의 기능으로 여겨진다. 

마. 케이스/케어매니저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영향력

케어매니지먼트에 관련된 연구들은 케어매니저가 서비스 전달과정이나 제공된 서비

스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그 효과성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Chal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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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90; McDowell et al., 1990). 즉, 전통적 중계모형의 경우 서비스에 대한 영향

력이 부재하여 케어매니저가 세운(또는 케어매니지먼트 과정에서 세워진) 케어 플랜들

이 제대로 실행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되어 진다(Applebaum & Austin, 

1992).

즉 서비스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케어매니저의 통재 부재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보다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 간의 협상을 통한 중계의 

역할만이 존재하게 된다. 서비스 구매자와 제공자간의 역할 구분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요하다. 영국의 케어매니저의 발달과정을 보면 케어매니저가 서비스 구매자 역할을 

하면서 통합적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나감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케어매니지먼트 실천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 

가는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의 효과성, 효율적 재정운영 및 서비스 만족도 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케어매니저가 제공자에게 너무 엄격한 수퍼비젼을 제공하거나 감시하

는 관계는 오히려 제공자들의 서비스 제공저항 및 대상자에게의 비용부담 전가라는 역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단순한 조정 및 의뢰 역할은 질 및 비용관리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행과 관련된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에서도 이러한 서비스 구매자와 제공자, 케어매니저라는 3자간의 

역할을 어떻게 결정해야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 

Ⅲ. 케어매니지먼트 부재로 인한 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 진단

1. 현재 제도 실행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 과정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케어매니지먼트 도입관련 논의가 전혀 없었

던 것은 아니다. 2005년부터 실시된 노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 초기에는 건강보험공

단 소속의 ‘장기요양인정요원’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들과 케어

매니지먼트의 과정을 시도한 적이 있다(그림 1).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앞에 문헌고찰에서 살펴본 케어매니지먼트의 일반적 과정과 

유사하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지역사회의 자원 간에 논의과정을 거쳐서 최종 케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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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을 수정보완 한다는 과정은 실제 수요자의 욕구에 보다 충실한 케어플랜 작성과 활용

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케어매니지먼트 과정은 실제 제도 

설계 논의와 2차 및 3차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거의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

① 대상자 파악, 관리
대상자 발견, 스크리닝,
면접조사

② 욕구사정 (어세스먼트)

욕구사정

피드백

③ 지원방침 결정, 케어플랜 수립

지역사회자원관리

④ 케어플랜 실시

⑤ 모니터랑 평가, 케어플랜수정

⑥ 요양보호 종결, 평가

그림 1. 1차 시범사업 실행기간에 논의된 케어매니지먼트 과정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평가판정 체계 및 급여수가 개발.

다만 건강보험공단이 전반부 과정을 담당하는 인정조사와 이후 등급판정에서 인정자

가 된 경우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이라는 과정을 담당하게 된다(노인장기요

양보험법 48조). 반면에 급여제공 이행여부 확인, 급여조정, 수급자지원업무 및 모니터

링, 서비스제공에 대한 피드백 등에 대한 부분이 서비스 전개과정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개별서비스 공급자간의 연계 

체계 부재로 전혀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서비스 전달과 이용의 체계 아닌 체계로 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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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어매니지먼트 부재로 인한 제도의 문제점

케어매니지먼트 부재로 인한 제도의 문제점은 장기요양제도 포함대상자와 관련된 문

제와 등급외자(요양등급 A/B)에 대한 돌봄 문제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물론 정책의 

구성요소별 상호 영향이 있으므로 모든 문제를 단지 케어매니지먼트의 부재에 의한 것

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서비스 질 관리 및 인력관리, 이용자 지원에 관련하여서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제도 포함 대상자 관련 문제점

케어매니지먼트 부재로 인한 장기요양제도 자체의 문제점은 크게 지역자원연계, 서비

스의 질, 서비스 이용체계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지역자원연계의 부재

로 의료서비스, 기타사회복지서비스 및 비공식수발기능 등간의 의뢰, 정보제공 등이 전

혀 작동하지 못해 저소득층 요양대상자, 수발가족이 없는 요양대상자, 의료욕구가 강한 

대상들은 장기요양제도의 사각지대로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특히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재가노인들의 경우 본인들의 상태변화와 수발환경의 변화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서비스 질과 관련하여 재가 서비스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중점관리를 통해 요양시설의 입소를 늦추어야하는 제도 목표는 전혀 고려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요양인력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용자와 요양보호사간의 중

간 역할을 해야 하는 재가요양기관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전혀 작동하지 않아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의 불만이나 정보제공 등에 대해 직접 건보공단과 일일이 접촉해야하는 비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이용체계와 관련하여 건보공단의 현재 인력이 주로 평가판정 및 기관평가 등에 

투입되다보니 이용자 및 제공자에 대한 상담은 극히 제한적이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서의 현실성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용자권리 강화

라는 측면에서는 현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중심의 이용지원 방안은 전반적으로 개

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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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영역별 쟁점 진단 및 평가

지
역
사
회
 자

원
연
계

의료서비스와
의 연계

- 연계 장치 부재 중증질환 
요양대상에 대한 케어

- LTC특성상 각 영역의 연계는 필연적
- 연계강화로 인한 효율적 재정기제 개발이 

향후 건보공단의 필수과제
- 보건의료체계와의 단절성, 요양병원간의 

연계 문제가 심각함

타 사회복지 
서비스와의 

연계

-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책임성

- 전달체계의 분절성
- 케어매니지먼트 부재

- 전체 사회보장의 체계에서 요양제도의 
위치를 정하고 타 제도와의 연계가 필요함 
(특히 저소득층 노인)

- 현재는 너무 분절적, 단편적
- 타 보건복지기관과의 파트너십 부재

비공식 
수발(자)에 
대한 지원

- 가족의 활용 문제

- 가족수발의 활용을 위한 기제 필요
- 시설입소 억제와 삶의 질 측면에서 

가족지원이 필요함
- 비공식적 케어와 공식적 케어의 연결기제 

필요 

서
비
스
 질

재가
- 목표 불명확
- 서비스 수준

- 요양시설의 진입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관건임

- 오남용을 막는 장치가 필요함

요양인력
- 인력의 질과 보상체계
- 요양보호사 인력

- 요양보호사 인력의 질은 상품의질로 
소비자의 평가를 반영하되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해 개선이 필요함

서
비
스
 이

용

이용자 편의  
및 정보, 

상담제공 등

- 서비스 선택
- 정보의 비대칭성

- 서비스 급여의 선택의 폭이 적음
- 이용지원이 행정중심으로 실제 이용자의 

편의 지원(상담, 정보제공 등)이 약함

- 케어매니지먼트 실행여부

- 이용의 편의 증진과 비용관리라는 측면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이용자 권리 강화의 차원과 비용관리라는 
상반되는 입장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가 
관건으로 보임

- 이용 관리 및 
모니터링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권한정도

- 이용자권리를 구속해서는 안 되나 이용의 
오남용을 막는 장치는 필요함

표 1. 케어매니지먼트 부재로 인한 장기요양제도의 쟁점 및 평가(재가중심)

 

나. 등급외자 및 등급변경자(3등급에서 탈락)에 대한 지역보건복지연계 사업의 단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출범은 ‘등급외자’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이 등급외자는 크

게 보면 ‘장기요양욕구가 거의 없는 자’와 ‘장기요양욕구는 있으나 제도 내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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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자’를 의미한다. 노인돌봄서비스의 주요 대상인 등급외자는 후자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장기요양제도는 이 등급외자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변화에도 중요한 영향

을 끼치고 있다. 제도 실시이후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은 등급외자에 대해 “장기요양수

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분은 지역에서 적합한 복지․예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라는 언급이 있다. 이러한 연계활동과 관련하여 크게 네 가지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김찬우, 2009). <표 2>에는 이러한 연계활동이 주체별로 정리되어있다.

단계
해당 주체 및 주요 역할 

건강보험공단 기초자치단체

지
역
 사

회
 보

건
복
지
연
계

건보공단의 
등급판정결과 
지자체 통보

건보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신
청자를 판정하여,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분
을 시군구에 통보

케
어
매
니
지
먼
트
 부

재
로
 인

한
 분

절

공단으로부터 자료(등급구분명단 및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통보받도록 
지자체 관할 공단지사에 요청

지자체의 
돌봄서비스 실행

정보 및 관련업무 협조
심신상태에 맞게 지역 보건복지서비
스를 연계

등급외자에 대한 
서비스 모니터링

정보 및 관련업무 협조

- 건보공단과 자료교환의 접점역할과, 
여러 부서에서 시행하는 지역보건
복지서비스의 연계, 관리 등을 총괄
하는 역할

- 요양등급외자에 대한 전반적인 돌봄
서비스를 모니터링

건보공단의 
보완사업

‘만성질환자관리사업’과 
‘노인건강사업’실시

정보 및 관련업무 협조

표 2. 지역보건복지연계사업의 단계 및 내용

1단계로 건보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를 판정하여,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받지 못

한 분을 시군구에 통보해야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2단계로 시군구는 등급외자에게 심신상

태에 맞게 지역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도록 되어있다. 현 시점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등급외자에 대한 대표적인 돌봄 서비스는 <표 3>에 제시된 노인돌

봄종합서비스 및 독거노인 돌봄기본, 응급안전, 사랑잇기 서비스들이다. 우리나라 노인 

돌봄서비스는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보험과 조세가 혼합되어 제공된다. 지방

자치단체의 종합 돌보미 서비스 및 기타 독거노인돌보미 서비스가 장기요양서비스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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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계가 이루어질 때 전반적인 노인돌봄 체계가 구축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담당 인력이

나 케어매니지먼트의 부재로 양 제도가 분절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제도명칭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케
어
매
니
지
먼
트
 부

재
로
 인

한
 단

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

미서비스

독거노인
사랑잇기
서비스

제도포함 등급외자(요양등급A형/B형) 우선

대상
장기요양인정등급 

3급 이상자

월가구소득 
전국평균 

150%이하 및 
등급외 A, B형)

독거노인중 
우선서비스 

대상자 
등급외 A,B형 
(타사업대상외)

만 65세이상 
독거노인으로 
보호필요자

기본서비스 
예비대상자 중 

일부

내용

요양시설
방문요양

주간 및 단기보호
방문목욕 등

가사 및 
활동지원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독거노인 

생활안전 점검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주택내 
시스템을 

통한 24시간 
안전 확인 등 
예방서비스

민간의 
자원봉사

안부전화 및 
말벗서비스
후원품 등

주요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시설 
20%, 재가 15%)

조세 
중앙정부 70%
지자체 30%
(서울 50:50)

본인부담
(48,000상한)

조세
(본인부담

없음)

조세
(본인부담

없음)

조세
(본인부담

없음)

상대적기능
상태

최중증      --------------      경증        ------------------ 양호

표 3. 우리나라 현행 노인돌봄 서비스 관련 복지제도 (노인돌봄 서비스 + 노인장기요양제도)

출처: 2012년 보건복지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안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년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안내” 등

3단계로 기초지자체는 건보공단과 자료교환의 접점역할과, 여러 부서에서 시행하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노인복지 주무과’에서 일괄적

으로 담당하여 건보공단에 연계상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건보공단에 통보된 자료

를 활용하여 요양등급외자에 대한 전반적인 돌봄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기본 구상

이나 현실적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력의 지원이 

부재해 연계상황의 통보는 미비한 실정이다. 



보건사회연구 33(2), 2013, 219-242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34

4단계로 지자체의 지역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보완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은 ‘만성질

환자관리사업’과 ‘노인건강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만성질환자관리사업은 등급외

자 중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에게 3~6개월간의 사례관리와 

더불어 건강정보교육, 생활습관 개선 등의 보건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아직 초기단계로 사업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여 실효성을 평가

하기는 이르나 장기적으로 중요한 서비스로 볼 수 있다. 

Ⅳ. 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 도입관련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현 제도의 문제점과 OECD국가들의 케어매니지먼트에 대한 논의들

을 정리해보면 제도전반 재정 및 서비스 관리, 조직, 서비스 전달체계, 실천적 수준 등에

서 통합을 위한 케어매니지먼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핵심적 기제

인 케어매니지먼트의 활용을 요소별로 비교정리 함으로써 한국의 현 상황에서도 영역별

로 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 체계를 고려해 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1. 우리나라 제도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 영역별 쟁점과 적용과제

가. 대상자 선정방식

우리나라의 대상자선정은 장기요양제도의 등급판정체계를 통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

다. 문제는 이 평가판정이 등급기준(자격선정 및 기능상태에 대한 자원할당기준)에 의한 

기본적 욕구사정만을 실행함으로 케어매니지먼트를 위한 실질적 욕구조사의 기능과 역

할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등급내에 선정된 경우 추가조사를 명확히 하여 등급판정에서 배제되는 수발관

련 현황, 소득, 자원, 의료적 질환 등에 대한 욕구(가정환경, 가족관계, 주거, 주조력자 

등 확인)가 포함되어 케어플랜 작성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겠다. 또, 등급외자로 판정이 

난 경우에는, 읍․면․동(시․군․구) 사회복지사, 보건기관 방문간호사 및 지역복지기

관의 인력 등의 활용을 통한 욕구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분명한 것은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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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등급판정만을 기초로 실행되는 현재의 등급판정과는 별도의 추가적인 욕구조사

가 없이는 실질적인 케어매니지먼트가 전혀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을 정책당국이나 관리

운영주체가 충분히 인지해야한다는 점이다.

나. 케어매니저 1인당 사례 수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케어매니지먼트의 적용 과제

대상자
 선정 방식

•등급판정도구 사용
(기본 54개 항목, 3등급이내자인 경우 
추가 조사)

•추가 욕구파악을 통한 정확한 보건 및 
복지 욕구 사정
•등급외자 지원을 위한 별도욕구 명확화 

사례수
(케어매니저 

1인당)

•130~170인 - 건보공단 장기요양 총인
력기준(지사인력만 고려시 180인)1)

•50~80인 이하로 개선 필요
•등급외자 포함시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

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케어매니저 
담당

(소속)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관리요원을 케어매니저로 가정할 
경우)

•건강보험공단 (다만 등급내의 경우 주
서비스 기관명시)
•지자체와 건보공단 협력체
•제3의 기관(주서비스 제공기관중심)

실천모형
•인정관리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만 제공 - 중계형모형의 일부만 실행
•장기적으로 통합적 케어 제공 모형으로

의 변화가 필요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영향력

•보험자로서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비용
지원능력
•대상자 결정능력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는 보험자의 
영향력이 기본 전제임
•이용자 옹호의 역량은 부재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보험자의 태도 

변화 

표 4. 케어매니지먼트 체계의 영역별 적용과제  

1) 이 수치는 2011년도 7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업무종사자(본부직원 + 지사직원) 대비 
총 이용자(29만 명)를 기본으로 하여 구성된 것이나, 실제 평가판정업무는 총신청자에게 다 해당되
며, 판정이후 재가대상만을 케어매니지먼트 대상으로 볼 경우는 수치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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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케어매니저’라는 직군이 존재하지 않은 이상 사례 수를 논의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으나, <표 4>에서는 건보공단의 관련업무 종사자를 케어매니저로 가정하여 사례수를 

추산해보았다. 문제는 현재의 업무량 자체가 케어매니지먼트를 논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재가서비스 이용자로 국한 한다고 해도 실제 서비스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

다. 특히 현재의 모든 직원이 다 투입되어도 사례수가 150~180인 정도라면 기본 업무(평

가판정, 평가 등)만 수행하기에도 부담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케어매니지먼트

를 실행한다면 최소 대체로 70~80인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 케어매니저 담당(소속기관)

이미 관리운영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인 이상 별도의 소속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현 제도 여건상 케어매지니먼트가 한계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일부 과정은 재가 서비스 중 주서비스기관을 지정하여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

겠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원방식을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

로 바꾸었기 때문에 주서비스기관 지정이 힘들 수 있으나, 재가기관 중심으로 주서비스

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이 케어플랜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건보공단의 부담을 덜고 보

다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급여제공에 있어서도 현재 

89%에 달하는 방문요양중심에서 주야간보호를 혼합 이용하도록 하여 주야간보호센타

의 주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을 높이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한다. 동시에 주서비스 기

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는 서비스 구매를 기관에서 하고 수가를 지불하는 방식

을 모색할 수도 있다. 주서비스 기관의 key-worker가 중심이 되어 케어매니지먼트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케어매니저에 대한 고용부담을 줄이고 케어매니지먼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겠다. 

등급외자의 경우는 지자체나 제3의 기관에서 담당하여 지역보건복지연계 사업의 활

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돌봄 서비스 역시 기본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되 운영 방식은 

장기요양제도와 동일하게 주서비스기관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실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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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케어매니저 실천모형

현제도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중계 모형을 기본형으로 유지하여 실천하되 장기적으로

는 통합적 모형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다. 일각에서 요양-치료-

복지 통합 모델 등이 검토 되고 있으나 실제 적용에서 여러 관련 법령을 고쳐야 하고 

전달체계의 대대적 변화가 요구됨으로 단기적으로는 중계 모형이 적합하다고 본다. 그

러나 앞서 검토 되었듯이 통합적 케어모형에 대한 시범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통합적 모형의 장점은 한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의료, 요양 및 복지 

서비스의 남용을 억제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상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

령사회의 의료 및 요양비용의 증가를 대비하기위해서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영향력

제도 출범이후 건보공단의 제도 관리운영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인식을 보면, 

서비스 제공 기관을 감독하는 역할과 표준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케어매니지먼트가 건보공단 중심으로 실행될 때 그 전반

적인 과정에서 새로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서비스 조정역할을 부여하고 파트너십 체계

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되어야 하겠다. 건보공단 역시 제공자에 대한 영향력 

강화보다 소비자에 대한 질 관리와 장기요양 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방지책으로 케어

매니지먼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사. 한국형 장기요양제도 케어매니지먼트 모델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초기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케어

매니지먼트 모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인 점을 감안

할 때 장기요양업무 담당 케어매니저들을 건강보험공단 소속으로 고용하여 기본적인 업

무의 흐름(인정조사 - 케어플랜작성: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케어플랜의 모니터링 및 

이용자 지원업무)이 원활하게 작동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케어플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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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자 의견의 반영을 위해서는 등급판정 시점에 등급

을 판정하는 기준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사회 환경 및 복지 욕구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

다. 셋째, 케어매니저 1인당 사례가 50~80인 정도를 원칙으로 하고 인정조사이외의 케어

플랜 모니터링 업무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넷째, 케어매니저가 공단의 직원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서비스 업무에도 일부 관여하여 전반적인 노인돌봄체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파견 및 협조 등의 업무형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해야한다. 즉 소속은 건강보

험공단이라 할지라도 노인돌봄서비스와의 업무조정을 위해서는 지자체 복지조직과 연계

하는 팀 구성으로 활동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의 사각지대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

다. 마지막으로, 케어매니저의 영향력을 견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별 감

사위원회(audit committee) 등이 구성되어 케어매니저 업무상의 영향력이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게 과도하게 미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겠다.

2. 노인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케어매니지먼트 

도입 정책 환경의 변화

케어매니지먼트는 전달체계 전반적 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자체만의 설계와 실행으로 도입될 수는 없다. 특히 장기

요양대상자와 등급외자를 동시에 고려할 때야 비로소 노인돌봄 및 장기요양 전반적 체

계가 구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환경의 변화를 위해 통합적 전담부서, 통합

의 수준의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보겠다. 

한국의 노인돌봄 및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의 현실을 고려할 때, 등급내외자를 포괄하

는 전담부서의 부재는 건보공단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업무 분절화로 지속적인 케어제공

의 단절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케어매니지먼트를 통한 양주체간의 보다 긴밀한 

연계 혹은 시군구단위에서의 ‘공단중심의 파견형’을 먼저 시범실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노인요양업무 통합센터’등의 통합적 전담부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 중앙정부는 

건보공단과 함께 행‧재정지원 및 전체업무에 관한 모형개발 등 제도 전반의 설계 등을 

담당하며, 시‧도는 노인요양 및 돌봄관련 실질업무의 지원 및 총괄을 담당함을 원칙으

로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리라 본다.

둘째, 케어매니지먼트를 통한 서비스 급여의 통합 수준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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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재가요양시설의 통합과 관련하여 방문요양기관과 주야간보호기

관의 통합이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을 거점으로 재가요

양 전반적인 케어플랜 수립과 실행을 점검해나가는 것이 용이해진다. 둘째, 요양시설과 

통합재가요양시설(가칭)간의 연계 및 조정이 필요하다. 현 제도 실행 후 요양시설과 재

가시설간의 대상자 이동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데 이에 따른 연계 및 조정 전담 조직이 

케어매니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동시에 연계 및 조정에 따른 비용이 수가체계에서 

고려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간의 연계 및 조정을 통해 

요양과 의료 체계의 보다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간의 

연계와 통합을 위해서는 케어매니지먼트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하겠다.

추가적인 케어매니지먼트와 관련한 정책적 변화로는 통합적 재정운용, 대상자 선정의 

명확성, 개입의 지속성, 과정상의 논리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통합적 재정(integrated 

funding)은 케어 계획 수립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재정적 압박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의 명확성은 평가판정체계와 더불어 케어매니지먼트 서비스의 중복성이나 

비용손실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케어매니지먼트 개입의 각 단계별 책임소재와 재정지원

의 명확성을 통해 지속성이 보장되어하고 프로그램 목표, 실천 환경과 실천에 대한 유인

책(incentive)들 간의 논리적 연관성이 전반적인 서비스 목표달성에 필수적으로 나타나

야 하겠다. 다만, 비용과 관련된 통합재정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실증적인 비용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논의한 케어매니지먼트 체계의 도입은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의 현재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 보여 진다. 특히 제도 출범 

5년 이후의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케어매니지먼트에 대한 영역별 쟁점을 제시하

여 도입 시기를 앞당기려고 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겠다. 현 시점은 정책결정자나 

행정당국에서도 서비스 소비자의 편의성 및 안정적 제도 관리라는 차원에서 케어매니지

먼트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김찬우는 미국 Univ of Washington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노인장기요양, 노인복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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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 Model of Prospective Care 
Management System Aligning with Current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NLTCI) 

Policy for Elders
Kim, Chan-Woo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explores a care management system model in National LTC 

Insurance(NLTCI). Current Korean NLTCI has shown several problems without the

care management system for last four years, particularly regarding service quality, 

monitoring and utilization. In the first section, this article diagnoses the current 

problems without care management in the NLTCI. Those problems includes the lack

of coordination among LTC services, medical services and welfare services. The 

fragmentation between social care and LTCI services are also derived from the lack 

of care management. In the second section, this study discusses five components

of the care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LTC policies in some OECD countries;

assessment system, case loads, employer of care managers, care management models,

and the influence of care managers to the service providers. Lastly, the study 

discusses the model of a care management system to fit for current NLTCI. Under 

the NLTCI, the care management system can better play by the partnership among 

NHI, local governments, and key-service provider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suggests several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of care management to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Keywords: Long-term Care, Care Management, Public Long-term Care Policy, 
Social Care, Integrated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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